
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[별표 17의2] <개정 2013.11.25>

환수금산정기준표(제108조의4 관련)

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

환수금

 1. 법 제74조의2 
제3항제1호 해당자

 명예퇴직수당 전액 

 2. 법 제74조의2 
제3항제2호 해당자

 명예퇴직수당 전액 - ｛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× (명예퇴직
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+ 명예퇴
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
수/2)｝ 

 3. 법 제74조의2 
제3항제3호 해당자

 가.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
 나.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

명예퇴직수당 전액

정산금

 법 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
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
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
기간(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
여기간-명예퇴직한 날부터 
재임용일까지의 기간)보다 
짧은 자

 재임용시 환수금액(이자 제외) - ｛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
× (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+ 
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
수/2)｝

비고
 1. "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"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

"퇴직당시(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
별승진 직전을 말한다) 월봉급액의 반액"을 말한다. 

 2. "재임용 후 근무 월수"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. 다만, 시
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재임용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

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
하는 달까지의 수

 ×
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
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」 제218조제1항에 
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
 3.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(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
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)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. 

 4. 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. 


